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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

번호
6-231

제출일시 : 2012. 10  
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 

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

□ 개정이유

연천군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연천군민의 박물관 관람시 동두천

시민과 같이 관람료의 50%를 감액함으로써 연천군과의 교류를 확대하고, 「알기 쉬운

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박물관 운영에 만

전을 기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연천군민에 대한 관람료 50% 감면(안 제7조)

□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□ 신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상황 : 해당없음

□ 입법예고결과
- 입법예고(2012. 7. 26. ∼ 8. 14.) 결과 : 의견없음

□ 부서협의결과 : 해당없음
-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 (※관련공문 별첨)

□ 기타참고사항 : 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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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두천시조례 제1122호

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”를 “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

관리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동두천시민임을”을 “동두천시민 및 연천군민임을” 로 한다.

제6조, 제10조 및 제15조제7항 중 “각호의 1”을 각각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15조제8항 중 “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“「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

로 한다.

제16조 중 “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”를 “「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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